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⑵ 고등학교 유형 : ｢초․  중등교육법 시행령｣ 제76조의3 

특수목적 고등학교

(시행령 제90조)

특수 분야(과학계열, 예술계열, 체육계열, 산업

수요 맞춤형 고등학교-Meister School-)의 전문

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

◎ 외국어계열, 국제계열 고등학교 조항 

삭제(2020.2.28. 개정 / 2025 실행)

특성화 고등학교

(시행령 제91조)

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

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

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

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

일반 고등학교

(시행령 제76조의3)

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

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

학교,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

교( 자율고교, 외국어고등학교, 국제고등학

교) 포함

◎ 자율고등학교 조항 삭제(2020.2.28. 개정 / 

2025.3.1. 실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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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목적 고등학교

(시행령 제90조)

특수 분야(과학계열, 외국어․ 국제계열, 예술계

열, 체육계열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

-Meister School-)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

하는 고교

특성화 고등학교

(시행령 제91조)

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

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

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

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

일반 고등학교

(시행령 제76조의3)

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

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

학교, 특성화고등학교, 자율고등학교에 해당하

지 않는 고등학교 포함

자율 고등학교

(시행령 제91조의 3-4)

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

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

등학교 → 교육감이 5년마다 시․도 교육규칙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(사전 교육부장

관 동의)․  연장 가능

※ 법률 개정(시행 2024.4.25.)
① 자율 고등학교 부활
② 외국어ㆍ국제계열 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포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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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박스 제목
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 개정(시행 2024.1.1.～2026.13.31.) 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 개정(시행 2024.1.1.～2026.12.31.)


